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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1년부터, 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60일부터 언론기관이 후보

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초청하여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언론기관이 선거기간 이전에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

는 대상에 지방의회의원선거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유권자의

정보 접근이 제한되고 후보자에 대한 정책 및 자질 검증 기회가 부족

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지방의회의원선거는 후보자의 수가

많고 유권자의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정책 중심의 선거가 이루어

지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는바 언론기관 주최 대담·토론회를 통해

후보자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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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도 선거일 전 90일부터 언론기관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초청하여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

록 하여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책 중심의 선거문화를 정착시

키려는 것임(안 제8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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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1항 단서 중 “60日부터”를 “60일부터,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

어서는 선거일 전 90일부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초청 대담ㆍ토론

회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초청하여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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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82條(言論機關의 候補者등 초

청 對談ㆍ討論會) ①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제70조제1

항에 따른 방송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

조제3호에 따른 신문사업자ㆍ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

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정보간

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

을 발행하는 자를 제외한다)ㆍ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뉴스통신사

업자 및 인터넷언론사(이하 이

조에서 “언론기관”이라 한다)는

選擧運動期間중 候補者 또는

對談ㆍ討論者(候補者가 選擧運

動을 할 수 있는 者중에서 지

정하는 者를 말한다)에 대하여

候補者의 承諾을 받아 1명 또

는 여러 명을 초청하여 所屬政

黨의 政綱ㆍ정책이나 후보자의

第82條(言論機關의 候補者등 초

청 對談ㆍ討論會)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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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견, 그 밖의 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對談ㆍ討論會를 개최하고

이를 報道할 수 있다. 이 경우

放送施設이 對談ㆍ討論會를 개

최하고 이를 放送하고자 하는

때에는 내용을 編輯하지 않은

상태에서 放送하여야 하며, 對

談ㆍ討論會의 放送日時와 진행

방법등을 中央選擧管理委員會

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管轄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에 통보

하여야 한다. 다만, 제5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선거에서는 선

거일 전 1년부터, 國會議員選擧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있어서는 選擧日전 60日부터

選擧期間開始日前日까지 候補

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초청하

여 對談ㆍ討論會를 개최하고

이를 報道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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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부터,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